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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 차량화재 소방활동 분석

□ 최근 3년간 차량화재 출동현황

《발생 건수/사상자》 《피해액/ 천원》

◯ 최근 3년간(‘16 ~ ’18)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764건이 발생

하여 7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고, 6,660,967천원의 재산피

해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차량화재중 6월~8월에 발생한 차량화재가 

26.0%를 차지했다.

   ※ ’16년 238건(사망3,부상5), ’17년 282건(사망3, 부상13), ‘18년 244건(사망1, 부상10),  

□ 최근 3년간 차종별 화재현황

구 분 계 승용차 화물차 버스 승합차 특수차 오토
바이 농기계 건설

기계 기타

계 764 337 235 14 41 21 13 34 55 14

비 율 100% 44.1% 30.8% 1.8% 5.4% 2.7% 1.7% 4.5% 7.2% 1.8%

2018년 244 114 69 3 7 7 3 14 20 7

2017년 282 125 82 6 17 11 6 12 17 6

2016년 238 98 84 5 15 3 4 8 18 3



◯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량이 전체의 44.1% 337건, 화물차량 30.8%

235건, 굴삭기 등 건설기계 55건, 승합차량 41건, 경운기 등 농기계 34

건, 특수자동차 21건, 버스 14건, 오토바이 13건, 기타 14건으로 나

타났다.

□ 최근 3년간 장소별 화재현황

구분 계 일반도로 주차장 공지 고속도로 터널 기타도로

계 764 357 95 124 146 7 35

2018년 244 110 32 41 47 1 13

2017년 282 141 31 51 48 4 7

2016년 238 106 32 32 51 2 15

◯ 화재발생 장소별로 보면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화재가 46.7%(357건),  

고속도로 146건(19.1%), 공지 124건, 주차장 95건, 터널 7건, 기타도

로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원인별 화재현황

◯ 원인별로 보면 기계적 요인이 가장 많은 345건(45.2%), 전기적 요

인 143건(18.7%), 부주의 129건, 교통사고 66건, 방화(의심)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요인중에서는 여름철 무더위로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한 엔진 



과열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일 누설 69건, 노후 16건, 정비 불량 

10건, 자동제어 실패 7건 등이었다.

□ 최근 3년간 시간대별 화재현황

◯ 차량화재는 하루중 온도가 가장 높은 낮 3~4시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새벽 3~4시 사이에는 가장 적었다.

여름철 휴가 등으로 장시간 차량을 운행 할 경우 낮 시간대에는   

차량 엔진의 열을 식혀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지역별 화재현황

◯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144건으로 18.8%를 차지하고, 강릉시 112건,

춘천시 99건이며, 군 지역에서는 횡성군 61건, 평창군 46건, 홍천군  

4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 차량화재 예방 요령

□ 차량 사전 점검은 필수!

1. 실내 및 엔진룸에서 연료냄새가 나는지 엔진룸을 열어 연료라인 계통 확인

2. 오일은 기계장치 윤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냉각에도 영향을 주어 

순환하면서 각종 장치의 발열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오래된 오일은 

교환하고 항상 적정량을 유지하여야 함

3. 엔진룸에 있는 각종 배선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

4. 무더위 에어컨 장치 역시 배터리에 무리를 주게 되며, 배터리 연결선이 과

열될 수 있으므로 장시간 가동을 피하고 수시로 차량을 쉬게 함

5. 냉각수를 수시 보충하고 엔진룸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청결유지 

□ 주행중 안전수칙 

1. 주행중 차내에서 흡연을 삼가고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지 않는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뒤따라오던 화물차량의 적재물에 화재발생) 

2. 폭발위험이 있는 차내에 라이타나 베터리, 스프레이 등을 두지 않는다.  

3. 모든 차량에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둔다.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 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소화기 비치 의무)

5. 주행중 차량온도계의 지침이 올라가거나, 보닛 안쪽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거

나 차안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세워 시동

을 끄고 점검한다. 

6. 차에 불이 붙었다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엔진을 끄고 차량에 비

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하되, 최초진압에 실패하면 최소 30미터 거리를 

두고 신고한다.


